
공익사업관련 직원의 대토 보상제한

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.다만,토지소유자

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

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.그러나 공익사업과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보상투기를 막기 위하여 
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종사하였던 날부터10년이 경과하지 아

니한 자는 토지로 보상받을 수 없다(토지보상법 제63조)

1. 국토교통부

2. 사업시행자

3.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기

관

4.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,의견청취 

등의 대상인 중앙행정기관,지방자치단체,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

및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


